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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자원봉사자 Þ¤Ã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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ƭ į소Â이 지역사회를 이¼하고 소þ할 기회 ¬ƅ
ƭ 지역 내 방치Ć 유¼ĺÒ의 Ž재

į소Â이 지역사회를 직ħ ƮĿ보면서 개À이 필요한 Ư을 éư하고 
ėƱ라 가¹Ʋ을 실시하여 ĺÒ을 가Ƴ고 지역과 소þ하¯ 법을 ð운Ù.

지역사회 ƴű과
개À지ĳ의 éư

ėƱ라 가¹Ʋ을
þ한 ĺÒ개À

Î보와 자원 연계로
지ç적 관리 및 소þ

ƴű과 éư ėƱ라 가¹Ʋ Î보와 참여 유도

ƵƗ 구성
Ƶ지역ƴű Ƶ지ĳéư Ƶ계획

Ƶ자²
ƵėƱ라 

가¹Ʋ ƵÎ보 Ƶ관리

Ƶ자원봉사자 및 구성Ɨ
Ƶ지역사회 리Ĥ
Ƶ사회복지사

Ƶ자원봉사자
Ƶ지역전²자원

Ƶ표지Ð
Ƶė시Ð
ƵSťS
ƵŮŘ이지

Ƶ자원봉사자
Ƶ¿»자
Ƶ지역신²

å2회
â¯ 수시

å2회
â¯ 수시

å2회
â¯ 수시

å2회
â¯ 수시

å1회
â¯ 수시

å2회
â¯ 수시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활동을 위¼ 구성Ć Ɨ이 권역을 
나žĠ 지역사회를 ƴű하고 
스스로 ²제를 분ƶ하여 개À이 
필요한 지ĳ에 대¼ 조사하¯ 
과정을 þ¼ Í로ËÌ의 기반인 
공간을 ³보하고 활동봉사자의 
참여 동기를 활성화 ¼ƷÙ.

éư지ĳ에 대한 분ƶ을 
ś대로 지역 내 가¹Ʋ 전²가와 
÷Ƹ Ģ과적인 ėƱ라가¹Ʋ 
계획을 Äƹ 지ĳ ĺÒ개À과 
ƺ¬리기 등의 활동을 실행
한Ù.

ėƱ라 가¹Ʋ 계획과 실행 과정
을 ř·šÍ라인의 ÙÑ한 Î보방
법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내에 
Î보하고 활동Ɨ단위의 지ĳ 관
리를 þ¼ 개ÀĆ ĺÒ이 유지
ã고 ƻć진 ùĸƼ이 자리 ƽ
을 수 ±도록 활동을 유지한
Ù.

과정 Ĭ가 Ħ 자원봉사자가 직ħ 참여하¯ 과정 기록 및 Ĭ가
만ƅ도 Ħ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ƅ도 조사 및 분ƶ
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Ģ과성 등의 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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ƭ 현장에서 대Ğ 봉사자의 개별적 Ƅ구 반영 ĠćƎ
ƭ 봉사일ñ-대Ğ봉사자 ıƿ이 용이하지 āÚ
ƭ 대Ğ봉사자의 전²성 é현이 Ġǀ고 지ç 참여 ĭ가

대Ğ과 자원봉사현장을 적ğǁ 연계할 수 ±¯ Þ개자로서
‘대Ğ봉사ıÆǂ’를 Ñ성하고 대ĞĊ 자원봉사자 관리에 ÷Ƹ
참여하도록 하여 대ĞĊ 자원봉사 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한Ù.

사전 É육을 þ한
자원봉사관리 역ǃ Ɖ화

자원봉사정보수ï,
자원봉사자¾¿ 등à로
일ñ과 봉사자의 ıƿ

ıƿ 일ñ-봉사자에 
ǅ¹Ǆ 및 관리로

지ç성 도È

É육과 역ǃ Ɖ화 일ñ-봉사자 ıƿ ǅ¹Ǆ과 활동 관리

ƵÉ육
Ƶ실Ī

Ƶ 지 역 사 회 
및 봉사자 
이¼

Ƶ봉사 정보
수ï, Ű증,
구체화

Ƶ봉사자
¾¿,
구체화

Ƶ과정 관리
Ƶǅ¹Ǆ

Ƶ활동 관리
Ƶ지ç성 도È

Ƶ자원봉사관리자
Ƶ사회복지사
Ƶ대Ğ 사회봉사단

Ƶ지역사회, 복지기관
Ƶ자원봉사자
Ƶ대Ğ봉사ıÆǂ
Ƶė시Ð, SťS, ŮŘ이지

Ƶ지역사회, 복지기관
Ƶ자원봉사자
Ƶ대Ğ봉사ıÆǂ
Ƶė시Ð, SťS, ŮŘ이지

회기» 1회 
â¯ 수시

å1회
â¯ 수시 å1회 â¯ 수시 å1회 â¯ 수시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지역사회와 사회²제, 자원
봉사, 복지기관, Ǉ라이ǆľ, 
대ĞĊ 자원봉사에 대한 
É육과 실Īà로 봉사 일ñ과  
대ĞĊ 봉사자의 Þ개자 
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 역ǃ을 
³보한Ù.

å1회 â  ̄수시로 지역 내 
자원봉사 일ñ 정보를 수ï하
고 구체화하º 획ǈ정보를 
관리하고 Ű증한Ù. â한, 
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ǉƐ
하  ̄대ĞĊƼ ¾¿을 þ¼ 
동기를 구체화하고 개별화
하여 일ñ과 ıƿ한Ù. 

ıƿĆ 지역사회 내 봉사 일ñ
과 대ĞĊ 자원봉사자의 활
동을 ĳŰ, 조정, 유지, 지지, 
Å진하º, Ǌ등관리 및 ǅ¹
Ǆ을 제공하여 지ç적인 참여
¾태를 유지하도록 ǋ¯Ù. 
á수ıƿ 사례를 수ï하여 
Î보한Ù. 

Ƶ과정 Ĭ가 Ħ 봉사자 및 ıÆǂ가 직ħ 참여하¯ 과정 기록 및 Ĭ가
Ƶ만ƅ도 Ħ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ƅ도 조사 및 분ƶ
Ƶ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지ç성, Ģ과성 등의 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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ƭ 한국인 äĉ 준비 수준 ǂ하, 특ǁ 관계와 활동 ¬분 준비 ¬ƅ
ƭ 신ÞÂ의 지ǌ와 연Ǎ을 나ǎ 수 ±¯ 자원봉사활동 Í로ËÌ 필요

신ÞÂ이 신ÞÂ 계Ŧ에ė äĉ준비 É육을 시Ǐ주고 Û자의 재능을 나žº 서로를 
É육하고 É육 Ǒǒǐ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¼» É육이 필요한 사ǓƼ에ė 재능을 
기¬하¯ ‘신ÞÂ 나눔ĞÉ’ Í로ËÌ을 þ¼ äĉ 준비와 지ù 나눔활동 등을 ı개로 

하¯ 신ÞÂ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µƉ한 여가활동 Å진에 기여하고자 ÷ 

ï단구성과
기초역ǃ ³보

äĉ 준비 É육과
지ù 나눔 É육à로
나눔 ĞÉ 활동 참여

Î보와 자원 연계로
지ç적 관리 및 소þ

ï단구성과 É육ÊÃ 나눔ĞÉ 활동 참여 Î보와 참여 유도

ƵƗ 구성
Ƶäĉ 준비
É육

Ƶ재능나눔
  ¾호É육
ƵÉ육Ǒǒǐ
  개é

ƵǔĿ가¯
äĉ 준비
É육

ƵǔĿ가¯
지ù 나눔
É육

ƵÎ보 Ƶ관리

Ƶ신ÞÂ 자원봉사자
Ƶäĉ준비 전²Ɖ사
Ƶ자원봉사관리자

Ƶ신ÞÂ 자원봉사자
Ƶ자원봉사관리자
Ƶ지역사회 É육 필요 기관

ƵřęšÍ라인 ė시 공간
Ƶ지역신²
Ƶ신ÞÂ 관Ã 연계기관 등

회기» 1회 â¯ å1회 å2회 â¯ 주1회, 수시 å2회 â¯ 수시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신ÞÂ 봉사자 ï단을 구성
하고 전²가 äĉ준비 É육
과 ¾호재능 É육à로 나눔
ĞÉ운영 참여를 위한 기초역
ǃ을 형성한Ù.

­비 신ÞÂ에ė  ̄äĉ준비
É육을, 지역사회에  ̄ 지ù
나눔 É육을 실시하  ̄ 나눔Ğ
É 활동에 참여한Ù.

신ÞÂ나눔ĞÉ의 계획과 실행
과정, 주요 성과를 řšÍ라인
의 ÙÑ한 Î보방법을 동원하
여 지역사회에 Î보하고 사
회적 관Ǖ을 유도한Ù. â한 
지지적 ǅ¹Ǆ 제공à로 지
ç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
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한Ù.

Ƶ과정 Ĭ가 Ħ 봉사자 및 참여자가 직ħ 참여하¯ 과정 기록 및 Ĭ가
Ƶ만ƅ도 Ħ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ƅ도 조사 및 분ƶ
Ƶ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지ç성, Ģ과성 등의 Ĭ가

118

ો자원봉사 사업ો஖߼사ട آ2�23֓



- 1�� -

ď #}  ���  ;:89 �/ 0Ò

  ▪  ǐê 	� é� �� #} �� ;:89 ­ĺ Ǒ �년

ƭ 주¬ 특성ǖ역ǃ을 전²적ǖþń적à로 활용할 봉사일ñ¬ƅ
ƭ ĠǗÆ ¬재¾태, ǘä 기능 ł화 ¾태에서 적ğ한 가정 내 역동과 보호가 

¬ƅ한 가정이 ĔĠ나고 ±Ú

‘가사Ƈ동’의 범주로 인ùã¯ 의ǖùǖ주 및 가ƅ 관리, 가계 Ò영 및 장보기
및 육Ŀ나 고령자의 보호 등 ĠǗÆ 역할을 þń적à로 제공하¯ 전² 주¬
봉사Í로ËÌ을 þ¼ 가정 내 Ǖ리ǖ정서ǖ사회적 보호 기능을 ſ¾시Ľ고

위기 éĊ을 방지하º 자Ǚ적인 가정Ċ활을 지원한Ù.

÷Ƹ-ǚ 참여자 É육과
서비스 필요 대¾자

ħ수로 Í로ËÌ 기반 준비

정기ǖ비정기ǖǛ½ 등 단위 
구성 및 신į을 þ한 
÷Ƹ-ǚ서비스 제공

÷Ƹ-ǚ 참여자ę대¾자 
만ƅ도 및 Ǌ등 관리, 지지적 
ǅ¹Ǆ 제공, 지ç성 유지

É육, 대¾자 ħ수 ÷Ƹ-ǚ서비스 제공 Û· 활동 관리

ƵÉ육 Ƶ대¾자
ħ수 Ƶ÷Ƹ-ǚ서비스 제공

Ƶ만ƅ도
ÈÆ터Ç

ƵǊ등관리

Ƶǅ¹Ǆ
Ƶ지ç성
유지

Ƶ주¬ 자원봉사자
Ƶ자원봉사 É육전²가
Ƶ위기가정 ¿» 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 관리자

Ƶ주¬ 자원봉사자
Ƶ위기가정 ¿» 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 관리자

Ƶ주¬ 자원봉사자
Ƶ위기가정 ¿» 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 관리자

회기» 1회 주1회 및 수시 주1회, å1회 및 수시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사전 É육을 þ¼ ‘ĠǗÆ 
역할’이 개인과 가정에 ŀ치¯ 
영ſ을 이¼하고 ÷Ƹ-ǚ
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초
적인 역ǃ을 ³보한Ù. 
대¾자 ħ수와 ¾¿ 과정에 
÷Ƹ 참여하여 활동봉사자 
참여동기를 활성화 한Ù.  

대¾자의 신į에 따라 정기, 
비정기, Ǜ½ 등의 서비스 
단위로 ÷Ƹ-ǚ 서비스를 제
공한Ù.

÷Ƹ-ǚ서비스를 þ¼ 참여자와 
서비스 신į자가 ÷Ƹ 
ǜ정적인 라포 관계를 형성
하고 서비스 Ď과에 만ƅ할 
수 ±도록 관리하º 지ç적인 
자원봉사활동 ¾태 유지로 
가정 내 보호 기능 ſ¾을 
도ƙ 수 ±도록 한Ù. 

Ƶ과정 Ĭ가 Ħ 봉사자 및 참여자가 직ħ 참여하¯ 과정 기록 및 Ĭ가
Ƶ만ƅ도 Ħ 참여자 및 지역사회 만ƅ도 조사 및 분ƶ
Ƶ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지ç성, Ģ과성 등의 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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ƭ 가ƅ공동체 ł화, 1인 가구 특ǁ Ƈ인 1인가구 증가로 ŝǝ(ŝ자 ǝ Ǟ )̄ ²화의 ³대 
ƭ ŝǝ Ƈ인이 신체ǖǕ리ǖ정서적 ²제 Òǟ ³Ǡ ǡÚ

가ƅ봉사자가 ò거Ƈ인Ä대를 정기적à로 방²하여 ÷Ƹ ù사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º 
실제 Ǣ연관계¯ ĿÆ지만 ‘한ǣǝ을 Ǟ¯’ ù구로서의 소þ적 관계를 ǤÚà로서 

신체ǖǕ리ǖ정서ǖ사회적 안정을 ǥ¯Ù.

지역사회ęƇ인 이¼,
÷Ƹ ù사의 의ŀ 등
기초 É육과 Ď연 

가ƅ봉사로 ù사 준비, 방²,
÷Ƹ ù사, ŀǦ 활동 수행을

þ한 Ď연유지
주제 활동별 ǅ¹Ǆ과

Ď과é표회 개최

É육과 À정 과정
참여로 동기화

가ƅ봉사,
ŀǦ 활동 수행

과업 수행 ǅ¹Ǆ과
Ó화 Ď과 도Ï

ƵÉ육 Ƶ대¾ À정 
참여

Ƶ제시Ć 주제 활동
Ƶ자ġ 주제 활동
ƵĎ연관계 유지와 Ǌ등관리

Ƶ과업 성Ô
Ƶǅ¹Ǆ
Ƶ정서지지

ƵĎ과 보고
Ƶé표회

Ƶ가ƅ봉사자
Ƶ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관리자

Ƶ가ƅ봉사자
Ƶ사회복지사
Ƶ지역사회자원
Ƶ자원봉사관리자

Ƶ가ƅ봉사자
Ƶ사회복지사
Ƶ과업성Ô표ęĎ과보고회
Ƶ자원봉사관리자

회기»
1회

회기»
1회 å2회 â¯ 수시 å1회 â¯ 수시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사전 É육을 þ¼ ÷Ƹ 하¯ 
ù사가 개인, 특ǁ ò거Ƈ인
에ė ŀ치  ̄영ſ을 이¼하고 
대¾ ƴű과 À정 과정에 참
여하여 ò거Ƈ인의 특성에 ħ
근하º 활동봉사 가ƅ의 참여 
동기를 활성화 ¼ƷÙ. 

가ƅ봉사자Ƽ이 ÷Ƹ Ď연Ć 
Ƈ인을 방²하  ̄ ö을 Ď정
한Ù. ù사 준비와 방², ÷Ƹ
ù사를 기본활동à로 하고 
회기별 ŀǦ활동 수행 등 Ď연
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Ù.

가ƅ봉사자와 Ƈ인이 ÷Ƹ 
ù사와 ŀǦ 활동을 수행하
º 정서적 지지와 Éñ을 나
žĠ Ó화¾태를 지ç할 수 
±도록 한Ù. 과업 성Ô와 Ď
과 보고를 þ¼ Ģ과성을 분
ƶ하고 공유한Ù. 

Ƶ과정 Ĭ가 Ħ 자원봉사자가 직ħ 참여하¯ 과정 기록 및 Ĭ가
Ƶ만ƅ도 Ħ 참여자 및 Ǉ라이ǆľ 만ƅ도 조사 및 분ƶ
Ƶ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Ģ과성 등의 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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ƭ ǂ소ǈ 가정의 ĺÒ을 개À¼ 주Ġ도 유지ã지 āÚ
ƭ 가정 주거ĺÒ의 위Ċ(į소, 수ǧę정리, ǩǨ기 적치 등)ä Ǖ리정서ę신체µƉ 및 

안전과도 연Ďż

주거ĺÒ개À이 필요한 ǂ소ǈ 가정과 기업봉사Ɨ을 ıƿ하여 대į소 
및 전체적 수리ę정비를 실시하고 소ËǪƗ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방²을 þ¼

주거ĺÒ관리 방법을 ĞĪ하도록 유도한Ù.

주거ĺÒ개À É육
(į소, 수ǧ법 등)과
대¾자 À정 참여 

전체가 참여하¯
대į소

소ËǪ Ɨ 방²
주거ĺÒ관리의 ö

É육과 À정 과정 
참여로 동기화

대į소, 수리ę정비,
도ðę장Ð É체 등

주거ĺÒ관리 지원 및 
ĞĪęÊÃ, 정서 지원

ƵÉ육 Ƶ대¾À정
참여

Ƶ대į소
Ƶ수ǧę정리
Ƶ수리ę정비
Ƶ 도ðę장ÐÉ체

Ƶ주거ĺÒ
관리지원

Ƶį소수ǧ
방법ĞĪ

Ƶ정서지원

Ƶ기업봉사자 및 구성Ɨ
Ƶ수ǧ정리전²가
Ƶ사회복지사

Ƶ기업봉사Ɨ
Ƶ사례¿»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관리자

Ƶ소ËǪƗ
Ƶ사례¿»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관리자

회기»
1회

회기»
1회 회기» 1회 å1회 â¯ 수시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사전 É육을 þ¼ 주거ĺÒ
이 개인에ė ŀ치  ̄ 영ſ을 
이¼하고 대¾ ƴű과 À정 
과정에 참여하여 대¾자의 
특성에 ħ근하º 활동봉사자
의 참여 동기를 활성화 ¼Ʒ
Ù.

기업봉사Ɨ 전체가 ÷Ƹ 대
į소의 ö을 지정하고 į소, 
정리ę수ǧ, Û· 설비의 수리, 
정비, 보수, 도ð장Ð 등 
참여자 â  ̄참여기업의 역ǃ
범위 내의 주거ĺÒ 개À 
활동을 실행한Ù.

개ÀĆ 주거ĺÒ을 유지할 
수 ±도록 주기적 방²을 þ¼ 
į소와 정리ę수ǧ 방법을 ÷Ƹ 
실ē하고 대¾자가 스스로 
이행하도록 도áº 정서적 
지지와 Éñ을 나žĠ Ó화
¾태를 지ç할 수 ±도록 한Ù.

Ƶ 과정 Ĭ가 Ħ 자원봉사자가 직ħ 참여하¯ 과정 기록 및 Ĭ가
Ƶ 만ƅ도 Ħ 참여자 및 Ǉ라이ǆľ 만ƅ도 조사 및 분ƶ
Ƶ 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Ģ과성 등의 Ĭ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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ƭ ǂ소ǈ į소Â의 ¼Ą여행 Òǟ ¬ƅ, ǫä Ä계관
ƭ Ą국인에 대한 Ù²화 인ù ³보 필요

Ą국인 자원봉사자가 Śś가 ãĠ į소Â이 ±¯ ǂ소ǈ 가정을 연Ď하여 ÷Ƹ
주제 활동 단위 ŚśÇ을 진행÷à로ƍ į소Â에ė¯ Ä계관을 Ǭǁ¯ 기회를,

Ą국인 봉사자에ė¯ 한국²화 이¼의 기회를 제공÷

사전 É육, 연Ď 등
기초관계 형성 활동

¾호이¼와 소þ을 위한
주제 활동 ŚśÇ 수행

주제 활동별 ǅ¹Ǆ과
Ď과é표회 개최 

ŚśÇ을 위한 
기초관계 형성 주제 활동 ŚśÇ 과업 수행 ǅ¹Ǆ과

Ó화 ÞǕ Ď과 도Ï

ƵŚśÇ 
É육

Ƶ사전 É육

Ƶ 기초관계
형성Í로
ËÌ 참여

Ƶ 제시Ć
 주제 활동

Ƶ 자ġ주제
활동

ƵŚśÇ
Ƶ과업 성Ô
Ƶǅ¹Ǆ
Ƶ정서 지지

ƵĎ과 보고
Ƶ과é표회 
운영

ƵĄ국인 자원봉사자
ƵŚśÇ É육전²가
Ƶį소Â ¿» 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 관리자

ƵĄ국인 자원봉사자
Ƶıƿ į소Â 및 į소Â 가정
Ƶį소Â ¿» 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 관리자

Ƶ과업 
성Ô표

ƵĎ과 보고
Ƶé표회

회기» 1회 å2회 å2회
â¯ 수시

å2회
â¯

주제 단위
회기»

1회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자원봉사활동에 신į한 Ą국인 
자원봉사자와 대¾ į소Â
에ė ŚśÇ 기법, Ą국인ę
į소Â의 이¼ 등을 주제로 
하¯ 사전 É육을 실시하
고 Ŀ이스ǭǨ이Ǯ 및 기초
관계형성 Í로ËÌ에 참여
하여 ¾호 참여 동기를 활
성화 한Ù.

계ł 회기의 일¬  ̄ 지정Ć 
주제활동을 제시하고 일¬¯ 
ŚśŚǯ가 ÷Ƹ 자ġ주제
활동을 수행할 수 ±도록 
자ġ성을 ¬여하여 ŚśÇ 
활동을 실행한Ù.

과업성Ô에 대한 주제활동별 
과정 보고, Þ간Ĭ가회 등
을 þ¼ Ǌ등을 관리하고 Ƈ
°을 지지하º, Ď과보고 및 
Ď과é표회를 ŚśŚǯ가 ÷
Ƹ 준비하여 서로의 Ó화를 
éƏ하고 ¾호이¼관계를 지지
하º ǜ정적 Ó화를 유지한Ù.

Ƶ과정 Ĭ가 Ħ Śś, Śǯ가 직ħ 참여하¯ 과정 기록 및 Ĭ가
Ƶ만ƅ도 Ħ 참여자 만ƅ도 조사 및 분ƶ
Ƶ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Ģ과성 등의 Ĭ가, 보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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ƭ 개인보Ù¯ ï단Ċ활을 기본à로 하¯ 군 ²화 특성¾ 개개인 역ǃę재능 개별화 
및 참여 ĠćƎ

ƭ 지역 내 군 장ǰ 봉사자의 재능이 필요한 Ư이 ±Ú

장ǰ 재능분ƶ을 þ¼ ‘봉사분대’를 구성하고 분대역ǃ을 적ğǁ 활용하¯
근ħ 지역사회 연계 자원봉사활동 참여 Å진, ǅ¹Ǆ, 인센ǯǭ, 역ǃ Ɖ화,

참여 Å진과 유지의 시스템 구축

장ǰ 재능분ƶ과
‘봉사분대’ 구성

분대 역ǃ 활용
근ħ 지역사회 연계
자원봉사활동 참여

ǅ¹Ǆ, 인센ǯǭ,
역ǃ Ɖ화, 참여 Å진과

유지의 시스템 구축

봉사 참여를 위한 
기초조직ę역ǃ형성 봉사분대 단위 활동 ǅ¹Ǆę인센ǯǭ로

지ç적 참여¾태 유지

Ƶ¾¿
Ƶ사전 É육
Ƶ조직 구성

Ƶ기초관계
형성
Í로ËÌ

Ƶ분대별
 자원봉사 
활동

Ƶ분대þń 
자원봉사
활동

Ƶ과업 성Ô
Ƶǅ¹Ǆ
Ƶ정서 지지

ƵĎ과 보고
Ƶé표회

Ƶ군 장ǰ 자원봉사자
Ƶ자원봉사 É육전²가
Ƶ지역복지기관 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 관리자

Ƶ군 장ǰ 자원봉사자
Ƶ지역복지기관 사회복지사
Ƶ자원봉사 관리자

Ƶ과업
성Ô표

ƵĎ과 보고
Ƶé표회

회기» 1회 å2회 å1회 â¯ 
수시

å2회 â¯ 
주제단위

회기»
1회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Ƶ­산
Ƶ인°

자원봉사활동에 활용 가능
한 군 장ǰ의 재능분ƶ을 þ
¼ ‘봉사분대’를 구성하고 
참여ǉƐ자를 대¾à로 지역
사회의 이¼, 봉사분대 조직
이¼,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
동 기본 É육 등을 기초로 하

 ̄사전 É육을 실시하여 참
여하  ̄ 개인과 분대조직의 기
초역ǃ을 형성하고 ¾호 참
여 동기를 활성화시ǱÙ. 

분대 단위의 분대별 자원봉사활
동과 여Ŵ 분대가 ÷Ƹ 참여
하  ̄ 분대þń 자원봉사활
동 등 지역사회의 필요에 Ƌ
ǲ ÙÑ한 활동을 실행한Ù.

과업 성Ô에 대한 분대 단위
별 활동 과정 보고, Þ간Ĭ
가회 등을 þ¼ Ǌ등을 관리
하고 Ƈ°을 지지하º, Ď과
보고 및 Ď과é표회를 þ¼ 
군과 지역사회가 서로의 Ó
화를 éƏ하고 ¾호 이¼관
계를 지지하º ǜ정적 Ó화
를 유지한Ù. â한 군 장ǰ 
개인에ė 적ğ한 인센ǯǭ를 
¬여하여 지ç적 참여¾태
를 유지하도록 한Ù.

Ƶ과정 Ĭ가 Ħ 자원봉사자가 직ħ 참여하  ̄과정 기록 및 Ĭ가
Ƶ만ƅ도 Ħ 참여자 만ƅ도 조사 및 분ƶ
ƵØ×Ĭ가 Ħ ƾýę산ÏĬ가, 유용성, Ģ과성 등의 Ĭ가, 보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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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

  2.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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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기본법
ǳ법Ǡ 제14839호, 2017. 7. 26., ê법개정Ǵ

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ǳ대þ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ê법개정Ǵ

제1조(목적) 이 법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
규정÷à로ƍ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
µ설에 이Š지÷을 목적à로 한Ù.

  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조(목적) 이 영ä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에서 위ÁĆ 
사항과 Ë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÷을 목적à로 한Ù.

제2조(기본 방ſ)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ä ÙÚ 
Û 호의 사항을 기본 방ſà로 하여Ā 한Ù.

 1. 자원봉사활동ä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°을 ǡ일 수 
±¯ 방ſà로 추진하여Ā 한Ù.

 2. 자원봉사활동ä 무보수성, 자é성, 공Į성, 비영리성, 
비정ŵ성(非�
�), 비·ŵ성(非�
�)의 원ø Ŀœ 
수행ĩ 수 ±도록 하여Ā 한Ù.

 3. ÈŜ 국민ä 나이, 성별, 장Ũ, 지역, Ğ° 등 사회적 
ðÒ에 관계Ę이 ž구Ŝ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±
도록 하여Ā 한Ù.

 4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ä 민ㆍ관 협°의 기
본 정신을 Šǵà로 하여 추진하여Ā 한Ù.

  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2조(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) Ö「자원봉사활동기
본법」(이하 Ƕ법Ƿ이라 한Ù)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
자원봉사진흥위원회(이하 Ƕ위원회Ƿ라 한Ù)¯ 위원장 1
인과 ¬위원장 2인을 포÷하여 30인 이내의 위원à로 구
성하ã, 위원ä ÙÚ Û 호의 자로 한Ù. <개정 2008. 
2. 29., 2010. 3. 15., 2013. 3. 23.>

 1. »연직 위원 Ħ 기획재정¬장관ㆍÉ육¬장관ㆍ법무¬장
관ㆍ보µ복지¬장관ㆍ여성가ƅ¬장관 및 국무조정실장

 2. 민간위원 Ħ 자원봉사분Ā에 관한 Ğù과 Òǟ이 Ǹ¬한 
자 Þ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
É육¬장관ㆍ보µ복지¬장관 â¯ 여성가ƅ¬장관의 추
ē을 İĿ 국무Ø리가 위Å하  ̄자

 ë위원회의 위원장ä 국무Ø리가 ã고, ¬위원장ä 행정
안전¬장관과 민간위원 Þ에서 호À한 자 1인이 ĆÙ. 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Þ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ã
도록 하여Ā 한Ù.

 î민간위원의 Á기¯ 2Âà로 한Ù.
 ÿ위원장ä 위원회를 대표하º, 위원회의 업무를 þ할한Ù.
 Ă¬위원장ä 위원장을 보®하º, 위원장이 ¬ǈ이한 사
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Ę¯ Òá Ë 직무를 대행하ã 행
정안전¬장관, 민간¬위원장 Ĩà로 한Ù. <개정 2008. 
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  ̄용Ġ의 ǹä ÙÚ과 ǺÙ.
 1. Ƕ자원봉사활동Ƿ이Œ 개인 â¯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
및 인õ사회를 위하여 대가 Ę이 자é적à로 시간과 Ƈ°
을 제공하¯ 행위를 û한Ù.

 2. Ƕ자원봉사자ǷŒ 자원봉사활동을 하¯ 사Ǔ을 û한Ù.
 3. Ƕ자원봉사단체ǷŒ 자원봉사활동을 주Ć 사업à로 하거나 
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ǙĆ 비영리 법인 â  ̄단체를 û한Ù.

 4. Ƕ자원봉사센터ǷŒ 자원봉사활동의 개éㆍ장ćㆍ연계
ㆍ협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
라 설치Ć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û한Ù.

 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3조(위원회의 운영 등) Ö위원회의 회의¯ 위원장이 필
요하Ù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¾의 회의소ï 
요į이 ±¯ Òá에 위원장이 소ï하º, 위원장이 회의
를 소ï하ć¯ Òá에¯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µ을 
회의개최 5일 전æ지 Û 위원에ė 서면à로 þ지¼Ā 한
Ù. Ù만, Ǜ½한 Òá에  ̄Ëǻ지 āÙ. <개정 2021. 1. 5.>

 ë위원회의 회의¯ 재적위원 과반수의 Ïƶà로 개의하
고, Ïƶ위원 과반수의 ŗ성à로 의Ď한Ù.

 í안µ과 관Ã하여 필요한 Òá 위원장이 지정하¯ ÞÝ
행정기관의 장ä 위원회에 Ïƶ하여 éǆ할 수 ±Ù. <개
정 2021. 1. 5.>

 î위원회의 사무를 Ĉ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
ßº, 간사¯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¿»하¯ 행정안전¬ 
소ç 공무원à로 한Ù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
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ÿ위원회  ̄자원봉사진흥 등에 관한 전²적인 사항을 조사
ㆍ연구하ė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전²위원을 
Ǽ 수 ±Ù.

 Ă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²위원ä 자원봉사에 관한 Ğù
과 Òǟ이 Ǹ¬한 자 Þ에서 행정안전¬장관이 위Å한Ù. 
이 Òá ­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½할 수 
±Ù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
2017. 7. 26.>

 ąË Ÿ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ä 
위원회의 의Ď을 거ź 위원장이 정한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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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기본법
ǳ법Ǡ 제14839호, 2017. 7. 26., ê법개정Ǵ

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ǳ대þ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ê법개정Ǵ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¯ 
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ŅÃ하여 국민의 자
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Ā 한Ù.

 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4조(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) Ö법 제8조제
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(이하 Ƕ실무
위원회Ƿ라 한Ù)  ̄위원장 1인과 ¬위원장 2인을 포÷하
여 25인 이내의 실무위원à로 구성하ã, 실무위원ä Ù
Ú Û 호의 자로 한Ù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, 
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1. »연직 실무위원 Ħ 기획재정¬ㆍÉ육¬ㆍ법무¬ㆍ보µ
복지¬ㆍ여성가ƅ¬ㆍÒǽį 및 소방į의 자원봉사에 관한 
업무를 ¿»하¯ 국장

 2. 민간실무위원 Ħ 자원봉사분Ā에 관한 Ğù과 Òǟ이 Ǹ¬한 자 
Þ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É
육¬장관ㆍ보µ복지¬장관 â  ̄여성가ƅ¬장관의 추ē을 
İĿ 행정안전¬장관이 위Å하¯ 자

 ë실무위원회의 위원장ä 행정안전¬차관이 ã고, ¬위
원장ä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¿»하¯ 행정안전¬ 소ç 
공무원과 민간실무위원 Þ에서 호À한 자 1인이 ĆÙ. 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Þ 민간실무위원이 과반
수가 ã도록 하여Ā 한Ù.

 î민간실무위원의 Á기¯ 2Âà로 한Ù.
 ÿ안µ과 관Ã하여 필요한 Ò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
지정하¯ ÞÝ행정기관의 자원봉사 관Ã 국장ä 실무위
원회에 Ïƶ하여 éǆ할 수 ±Ù. <개정 2021. 1. 5.>

 Ă실무위원회의 사무를 Ĉ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
간사 1인을 ßº, 간사¯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¿»하¯ 
행정안전¬ 소ç 공무원à로 한Ù. <개정 2008. 2. 29., 
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ąË Ÿ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
항ä 위원회의 의Ď을 거ź 위원장이 정한Ù.

제5조(정치활동 등의 Ė지 의무) Ö제14조, 제18조 및 제
19조에 따라 지원을 İ  ̄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

 ̄Ë 명의 â  ̄Ë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»이나 특정인
의 À거운동을 하여서¯ ĿÆ ĆÙ.

 ë제1항에서 ǶÀ거운동Ƿ이Œ 「공직À거법」 제58조제1
항에 따른 À거운동을 û한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5조(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Ǚ)
 Ö행정안전¬장관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
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Ƕ기본계획Ƿ이라 한Ù)을 
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Â도에 수Ǚ하여Ā 한Ù. <개정 
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ë행정안전¬장관ä 기본계획을 수Ǚ할 ă에¯ 관계ÞÝ
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Ǖ의를 거źĀ 한Ù. 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5조의2(자원봉사활동의 Ɖ요 Ė지) ž구Ŝ지 개인 â¯ 
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Ɖ요하여서¯ ĿÆ ĆÙ.

 ǳ본조신설 2016. 12. 27.Ǵ

128

ો자원봉사 사업ો஖߼사ട آ2�23֓



- 1�� -

자원봉사활동기본법
ǳ법Ǡ 제14839호, 2017. 7. 26., ê법개정Ǵ

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ǳ대þ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ê법개정Ǵ

제6조(Ù른 법Ǡ과의 관계)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
하여  ̄Ù른 법Ǡ에 특별한 규정이 ±  ̄Òá를 제Ą하고¯ 
이 법에서 정하¯ Š에 따른Ù.

 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Ǚㆍ시행) Ö법 제10조의 규
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į장(자치구의 구į장을 û
한Ù. 이하 ǺÙ)ä ıÂ 12åûæ지 특별시장ㆍ광역시
장ㆍ도시자(이하 Ƕ시ㆍ도지사Ƿ라 한Ù)에ė ÙÚ 연도의 
소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Ï하여Ā 한Ù.

 ë관계 ÞÝ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 ̄ıÂ 1åûæ지 
»¼연도의 소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
행정안전¬장관에ė 제Ï하여Ā 하º, 행정안전¬장관ä 
이를 ·ń하여 위원회의 Ǖ의를 거ź ³정한 đ 이를 3å
ûæ지 ÞÝ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ė ǾćĀ 한
Ù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
2017. 7. 26.>

 í시장ㆍ군수ㆍ구į장ä ıÂ 1å 15일æ지 시ㆍ도지사
에ė, ÞÝ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 ̄ıÂ 1åûæ지 
행정안전¬장관에ė ÛÛ 전Â도 시행계획의 이행Ď과를 
제Ï하여Ā 한Ù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
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î국무Ø리  ̄행정안전¬장관à로 하여Ė 제3항의 규정에 
의한 이행Ď과를 ĳŰㆍĬ가하고 Ë Ď과를 위원회에 제
Ï하ė 할 수 ±àº, 행정안전¬장관ä 이행¾황을 ĳŰ
ㆍĬ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Òá 전² 연구기관에 자²을 
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ǿ할 수 ±Ù. <개정 2008. 2. 
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법의 적용을 İ  ̄자원봉사
활동의 범위¯ ÙÚ Û 호와 ǺÙ.

 1. 사회복지 및 보µ 증진에 관한 활동
 2. 지역사회 개éㆍé전에 관한 활동
 3. ĺÒ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 4. 사회적 Ôł계Ŧ의 권Į 증진 및 į소Â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
 5. É육 및 ¾¿에 관한 활동
 6. 인권 Ȁ호 및 Ĭ화 구현에 관한 활동
 7. 범ȁ ­방 및 À도에 관한 활동
 8. Éþƈ서 및 기초ƈ서 계도에 관한 활동
 9. 재ú 관리 및 재¼ 구호에 관한 활동
 10. ²화ㆍ관광ㆍ­Ȃ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
 11. ¬ȃ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
 12. 공명À거에 관한 활동
 13. 국제협° 및 국Ą봉사활동
 14. 공공행정 분Ā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 15. Ë Ÿ에 공Į사업의 수행 â¯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
요한 활동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7조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į) 국가 및 지방자치단
체¯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
시행계획의 수Ǚ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ă에¯ 공공기
관ㆍ자원봉사단체 Ë Ÿ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
ĝ â¯ 의Ə의 제Ï 등의 협조를 요į할 수 ±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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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기본법
ǳ법Ǡ 제14839호, 2017. 7. 26., ê법개정Ǵ

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ǳ대þ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ê법개정Ǵ

제8조(자원봉사진흥위원회) Ö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
Ǖ의하기 위하여 국무Ø리 소çà로 관계 ÞÝ행정기관 및 
민간 전²가로 구성Ć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ÜÙ.

 ë자원봉사진흥위원회¯ ÙÚ Û 호의 사항을 Ǖ의한Ù.
 1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ſ의 설정 및 협°ㆍ조정
 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
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
 3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À에 관한 사항
 4. Ë Ÿ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
 í제2항에 따른 Ǖ의 사항을 ŀ리 Űś하고 관계 기관간의 
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
위원회를 Ǽ 수 ±Ù.

 î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
운영에 필요한 사항ä 대þ령령à로 정한Ù.

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8조(포¾) 법 제12조에 따른 포¾ 대¾자의 À정ğ차와 
Êčä 「¾Ê법」에 따른Ù.ǳ전²개정 2021. 1. 5.Ǵ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Ǚ) 
Ö행정안전¬장관ä 관계 ÞÝ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
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(이하 Ƕ기
본계획Ƿ이라 한Ù)을 5ÂŅÙ 수Ǚ하여Ā 한Ù. <개정 
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 ë기본계획에¯ ÙÚ Û 호의 사항이 포÷ãĠĀ 한Ù.
 1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ſ
 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
 3. 관계 ÞÝ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
 4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(��)의 
조ì방법

 5. Ë Ÿ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ǁ 필요하Ù고 
인정ã¯ 사항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9조(자원봉사자의 ö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) 법 제13조
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ö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
Ȅ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
ä ÙÚ Û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±Ù.

 1. 기Ȅ행사
 2. 연구é표 및 국제Éõ행사
 3.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čć
 4. 대Þı체 등을 þ한 Î보
 5. Ë Ÿ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Ǖ을 ǡ
이기 위한 행사

제10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Ǚ) 관계 ÞÝ행정기관의 장과 
지방자치단체의 장ä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
수Ǚㆍ시행하여Ā 한Ù.

제10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보ǟ가ý 등)
 Ö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
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Ė 위ǟ이 수반ã¯ 
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É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
Ô하도록 할 수 ±Ù.

 ë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
호의 ·õ¯ ÙÚ Û 호와 ǺÙ.

 1. 자원봉사활동 Þ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
 2. 자원봉사활동 Þ에 éĊ한 자원봉사자의 Ò제적 Ě실보호
 3. 자원봉사활동 Þ에 éĊ한 ê인의 신체 â  ̄재ĸĚȅ에 
대한 보호

 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터 â¯ 「비영리
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하여 등록Ć 단체에 소ç한 자원
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ÙÚ Û 호의 요µ을 Èß Ȇǲ 
보ǟ â¯ 공제에 가ý할 수 ±Ù.

 1. 자원봉사활동 Þ에 éĊ한 자원봉사자의 사Ɛ, đ유장Ũ 
및 의ĝㆍý원ㆍ수Ȃ비 등에 대한 보¾을 할 수 ±을 ĕ

 2. 자원봉사활동 Þ에 éĊ한 ê인의 신체 â¯ 재ĸĚȅ
에 대한 보¾을 할 수 ±을 ĕ

 î지방자치단체¯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ǟ의 가ýğ차 
및 방법 등에 관하여¯ 조례로 정한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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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ĞÉ·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ć)
 ÖĞÉ  ̄ĞĊ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
위하여 Ƈ°한Ù.

 ë직장ä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Å진하기 위하여 Ƈ°한Ù.
 íĞÉㆍ직장 등의 장ä ĞĊ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
동에 대하여 Ë 공ȇ을 인정하여 Ȉ 수 ±Ù.ǳ전²개정 
2014. 1. 7.Ǵ

제11조(É육ÊÃ)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¯ 법 제
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
위한 É육ÊÃ을 관Ã É육시설에 위탁할 수 ±Ù.

제12조(포¾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̄국가와 사회에 현ǂ한 
공로가 ±  ̄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
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þ령령à로 정하  ̄Š에 따라 
포¾할 수 ±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2조(국ㆍ공유재산의 사용) Ö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
국가 â¯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¾à로 대
여하거나 사용하ė 할 수 ±¯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
사센터의 사업ä ÙÚ Û 호와 ǺÙ.

 1.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
 2. 재ú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
 3. Ë Ÿ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
위하여 필요하Ù고 인정하  ̄사업. 이 Òá 국ㆍ공유재산을 
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Â 이¾의 기간을 대여
ㆍ사용하ė 할 수 ĘÙ.

 ë국ㆍ공유재산의 무¾대여나 사용의 ğ차 및 방법 등에 
관하여¯ 「국유재산법」 â¯ 「공유재산 및 ĸĹ관리
법」의 규정에 따른Ù.

제13조(자원봉사자의 ö 및 자원봉사주간) Ö국가  ̄국민의 
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Å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
기를 ǡ이기 위하여 ıÂ 12å 5일을 자원봉사자의 ö로 
하고 자원봉사자의 ö¬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à로 설
정한Ù.

 ë자원봉사자의 ö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
항ä 대þ령령à로 정한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3조(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) Ö법 제17조의 규
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(이하 Ƕ협의회Ƿ라 한Ù)의 
회원ä ÙÚ Û 호의 Ġȉ 하나에 ¼»하¯ 자로 한Ù.

 1. 자원봉사를 주Ć 사업à로 하  ̄비영리법인 â  ̄단체의 
대표자

 2. Ë Ÿ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Ù고 인
정ãĠ 협의회 이사회의 의Ď을 거Ȋ 자

 ë협의회의 Á원à로 대표이사 1인을 포÷한 20인 이¾ 
50인 이하의 이사와 ñ사 2인을 ÜÙ.

 íÁ원ä 정관이 정하¯ Š에 따라 Ø회에서 ÀÏ한Ù.
 îÁ원의 Á기¯ 2Âà로 하ã 연Á할 수 ±Ù.
 ÿÁ원의 자č요µ과 ÀÏ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
필요한 사항ä 협의회의 정관à로 정한Ù.

 Ă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Ć ĕ을 제Ą하고¯ 「민
법」 Þ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Ù.

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 Ö국가와 지방자치단체¯ 자
원봉사활동이 안전한 ĺÒ에서 이ģĠƈ 수 ±도록 Ƈ°
하여Ā 한Ù.

 ë자원봉사자에 대한 보ǟ의 가ý 등 보호의 ·õ와 내용에 
관하여 필요한 사항ä 대þ령령à로 정한Ù.

 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č요µ 등) Ö법 제19조의 규
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č요µä ÙÚ과 ǺÙ.

 1. 대ĞÉ의 자원봉사 관Ã Ğ과에서 조É수 이¾의 직에 
3Â 이¾ 재직한 자

 2.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â  ̄ 사회복지기관ㆍ시설
ㆍĞÉ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Â 이¾ ·사한 자

 3. 5½ 이¾ ĉ직공무원à로서 자원봉사업무 â  ̄사회복
지업무에 3Â 이¾ ·사한 자

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Ć 자원봉사 관Ã 시민사
회단체에서 Á원à로 10Â 이¾ 활동한 자

 ë자원봉사센터 장ä 공개Òȋ의 방법에 의하여 ÀÁ한Ù.
 í지방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터 장의 ÀÁ방법 및 ğ차 
등에 관하여¯ 조례로 정한Ù.

제15조(자원봉사활동의 관리)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Ö자원봉사센터의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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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ǳ대þ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ê법개정Ǵ

센터¯ 자원봉사자에 대한 É육ÊÃ 및 안전대책 등이 
체계적à로 관리ĩ 수 ±도록 Ƈ°하여Ā 한Ù.

무를 Ĉ리하ė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ÜÙ.
 ë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Ď정기구로서 
운영위원회를 ÜÙ. Ù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à로 하여 
운영하¯ Òá에¯ 이사회를 ÜÙ.

 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¯ 20인 이하로 하ã 
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¾à로 구성하고 대표¯ 
민간인à로 한Ù.

 î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¯ 지역 내 자원봉사 
활성화를 위하여 ÙÚ Û 호의 사업을 수행한Ù.

 1.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Ƽ과의 ¾시협
°체계 구축

 2.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É육ÊÃ
 3. 자원봉사 Í로ËÌ의 개é 및 보½
 4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
 5. 자원봉사 정보자ĝ실 운영
 6.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
°ㆍ조정ㆍ지원

 7. Ë Ÿ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
기여할 수 ±¯ 사업

 ÿ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¯ 지역 내 자원봉사 활
성화를 위하여 ÙÚ Û호의 사업을 수행한Ù.

 1.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Ƽ과의 ¾시협°체계 구축
 2. 자원봉사자의 Èï 및 É육ㆍÎ보
 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ð치
 4. 자원봉사 Í로ËÌ의 개éㆍ보½ 및 시범운영
 5. 자원봉사 관Ã 정보의 수ï 및 제공
 6. Ë Ÿ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
할 수 ±¯ 사업

 Ă지방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
한 사항ä 조례로 정한Ù.

제16조(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¯ 
「국유재산법」 â¯ 「공유재산 및 ĸĹ 관리법」에도 
ĭ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
및 자원봉사센터가 대þ령령à로 정하¯ 특정한 사업을 
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Ù고 인정하
면 이를 무¾à로 대여하거나 사용하ė 할 수 ±Ù. ǳ전
²개정 2014. 1. 7.Ǵ

제16조(고유ù별정보의 Ĉ리) Ö행정안전¬장관ä 법 제
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ȇ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
활동실적 정보를 수ï(자원봉사활동 관Ã 사무를 수행
하  ̄Ù른 ÞÝ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à로¬터 제공İ¯ 
Òá를 포÷한Ù)ㆍǂ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(자원봉사
활동 관Ã 사무를 수행하  ̄Ù른 ÞÝ행정기관의 정보시
스템à로 제공하¯ Òá를 포÷한Ù)하¯ 사무를 수행
하기 위하여 ĭ가ǅ한 Òá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
제19조제1호 â¯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Č호 â¯ Ą
국인등록Č호(이하 이 조에서 Ƕ주민등록Č호등Ƿ이라 한
Ù)가 포÷Ć 자ĝ를 Ĉ리할 수 ±Ù. <개정 2014. 11. 
19., 2017. 7. 26.>

 ë행정안전¬장관 â¯ 지방자치단체의 장ä 법 제14조
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ǟ 가ý에 관한 사무를 
수행하기 위하여 ĭ가ǅ한 Òá 주민등록Č호등이 포÷Ć 
자ĝ를 Ĉ리할 수 ±Ù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
26.>ǳ본조신설 2014. 7. 7.Ǵ

제17조(한국자원봉사협의회) Ö자원봉사단체  ̄전국 단위의 
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Å진하기 위한 ÙÚ Û 호의 활동을 
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Ǚ할 수 ±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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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회원단체 간의 협° 및 사업 지원
 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Î보 및 국제Éõ
 3. 자원봉사활동과 관ÃĆ 정책의 개é 및 조사ㆍ연구
 4. 자원봉사활동과 관ÃĆ 정책의 µ의
 5. 자원봉사활동과 관ÃĆ 정보의 연계 및 지원
 6. Ë Ÿ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Ã하여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로¬터 위탁İä 사업

 ë한국자원봉사협의회  ̄법인à로 한Ù. 
 í한국자원봉사협의회¯ 정관을 ´성하여 행정안전¬장
관의 인가를 İĿ 등기÷à로ƍ 설ǙĆÙ. <개정 2014. 
11. 19., 2017. 7. 26.>

 î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ä 대þ령령à로 정한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¯ 
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±
àº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
할 수 ±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Ö국가기관 및 지방
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±Ù. 이 Òá 자
원봉사센터를 법인à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
위탁하여 운영하여Ā 한Ù.

 ë제1항 đ단에도 ĭ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Ģġ적à로 
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Ù고 인정할 Òá에¯ 국가기관 
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±Ù.

 í국가¯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ĩ 수 ±
도록 적Ȍ Ƈ°하여Ā 하º, 지방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
터의 운영에 필요한 Ò비를 지원할 수 ±Ù.

 î자원봉사센터 장의 자č요µ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
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ä 대þ령령à로 정한Ù.

 ǳ전²개정 2014. 1. 7.Ǵ
제20조(ȍø)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

따른 정치활동 등의 Ė지 의무를 위반한 Òá에¯ 「공
직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ȍø을 적용한
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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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ĞÉ·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ć)
 ÖĞÉ  ̄ĞĊ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
위하여 Ƈ°한Ù.

 ë직장ä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Å진하기 위하여 Ƈ°한Ù.
 íĞÉㆍ직장 등의 장ä ĞĊ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
동에 대하여 Ë 공ȇ을 인정하여 Ȉ 수 ±Ù.ǳ전²개정 
2014. 1. 7.Ǵ

제11조(É육ÊÃ)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¯ 법 제
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
위한 É육ÊÃ을 관Ã É육시설에 위탁할 수 ±Ù.

제12조(포¾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̄국가와 사회에 현ǂ한 
공로가 ±  ̄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단체, 
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þ령령à로 정하  ̄Š에 따라 
포¾할 수 ±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2조(국ㆍ공유재산의 사용) Ö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
국가 â¯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무¾à로 대
여하거나 사용하ė 할 수 ±¯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
사센터의 사업ä ÙÚ Û 호와 ǺÙ.

 1. 국제행사에 관한 사업
 2. 재ú복구 및 구호에 관한 사업
 3. Ë Ÿ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
위하여 필요하Ù고 인정하  ̄사업. 이 Òá 국ㆍ공유재산을 
사무실 용도로 대여ㆍ사용하거나 1Â 이¾의 기간을 대여
ㆍ사용하ė 할 수 ĘÙ.

 ë국ㆍ공유재산의 무¾대여나 사용의 ğ차 및 방법 등에 
관하여¯ 「국유재산법」 â¯ 「공유재산 및 ĸĹ관리
법」의 규정에 따른Ù.

제13조(자원봉사자의 ö 및 자원봉사주간) Ö국가  ̄국민의 
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Å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
기를 ǡ이기 위하여 ıÂ 12å 5일을 자원봉사자의 ö로 
하고 자원봉사자의 ö¬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à로 설
정한Ù.

 ë자원봉사자의 ö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
항ä 대þ령령à로 정한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3조(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) Ö법 제17조의 규
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(이하 Ƕ협의회Ƿ라 한Ù)의 
회원ä ÙÚ Û 호의 Ġȉ 하나에 ¼»하¯ 자로 한Ù.

 1. 자원봉사를 주Ć 사업à로 하  ̄비영리법인 â  ̄단체의 
대표자

 2. Ë Ÿ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Ù고 인
정ãĠ 협의회 이사회의 의Ď을 거Ȋ 자

 ë협의회의 Á원à로 대표이사 1인을 포÷한 20인 이¾ 
50인 이하의 이사와 ñ사 2인을 ÜÙ.

 íÁ원ä 정관이 정하¯ Š에 따라 Ø회에서 ÀÏ한Ù.
 îÁ원의 Á기¯ 2Âà로 하ã 연Á할 수 ±Ù.
 ÿÁ원의 자č요µ과 ÀÏ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
필요한 사항ä 협의회의 정관à로 정한Ù.

 Ă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Ć ĕ을 제Ą하고¯ 「민
법」 Þ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Ù.

제14조(자원봉사자의 보호) Ö국가와 지방자치단체¯ 자
원봉사활동이 안전한 ĺÒ에서 이ģĠƈ 수 ±도록 Ƈ°
하여Ā 한Ù.

 ë자원봉사자에 대한 보ǟ의 가ý 등 보호의 ·õ와 내용에 
관하여 필요한 사항ä 대þ령령à로 정한Ù.

 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č요µ 등) Ö법 제19조의 규
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č요µä ÙÚ과 ǺÙ.

 1. 대ĞÉ의 자원봉사 관Ã Ğ과에서 조É수 이¾의 직에 
3Â 이¾ 재직한 자

 2.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â  ̄ 사회복지기관ㆍ시설
ㆍĞÉ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Â 이¾ ·사한 자

 3. 5½ 이¾ ĉ직공무원à로서 자원봉사업무 â  ̄사회복
지업무에 3Â 이¾ ·사한 자

 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Ć 자원봉사 관Ã 시민사
회단체에서 Á원à로 10Â 이¾ 활동한 자

 ë자원봉사센터 장ä 공개Òȋ의 방법에 의하여 ÀÁ한Ù.
 í지방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터 장의 ÀÁ방법 및 ğ차 
등에 관하여¯ 조례로 정한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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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기본법
ǳ법Ǡ 제14839호, 2017. 7. 26., ê법개정Ǵ

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ǳ대þ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ê법개정Ǵ

제15조(자원봉사활동의 관리)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
센터¯ 자원봉사자에 대한 É육ÊÃ 및 안전대책 등이 
체계적à로 관리ĩ 수 ±도록 Ƈ°하여Ā 한Ù.

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Ö자원봉사센터의 사
무를 Ĉ리하ė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ÜÙ.

 ë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Ď정기구로서 
운영위원회를 ÜÙ. Ù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à로 하여 
운영하¯ Òá에¯ 이사회를 ÜÙ.

 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¯ 20인 이하로 하ã 
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¾à로 구성하고 대표¯ 
민간인à로 한Ù.

 î특별시ㆍ광역시ㆍ도 자원봉사센터¯ 지역 내 자원봉사 
활성화를 위하여 ÙÚ Û 호의 사업을 수행한Ù.

 1.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Ƽ과의 ¾시협
°체계 구축

 2.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É육ÊÃ
 3. 자원봉사 Í로ËÌ의 개é 및 보½
 4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
 5. 자원봉사 정보자ĝ실 운영
 6. 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
°ㆍ조정ㆍ지원

 7. Ë Ÿ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
기여할 수 ±¯ 사업

 ÿ시ㆍ군ㆍ자치구 자원봉사센터¯ 지역 내 자원봉사 활
성화를 위하여 ÙÚ Û호의 사업을 수행한Ù.

 1.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기관ㆍ단체Ƽ과의 ¾시협°체계 구축
 2. 자원봉사자의 Èï 및 É육ㆍÎ보
 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ð치
 4. 자원봉사 Í로ËÌ의 개éㆍ보½ 및 시범운영
 5. 자원봉사 관Ã 정보의 수ï 및 제공
 6. Ë Ÿ에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
할 수 ±¯ 사업

 Ă지방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
한 사항ä 조례로 정한Ù.

제16조(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¯ 
「국유재산법」 â¯ 「공유재산 및 ĸĹ 관리법」에도 
ĭ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
및 자원봉사센터가 대þ령령à로 정하¯ 특정한 사업을 
수행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이 필요하Ù고 인정하
면 이를 무¾à로 대여하거나 사용하ė 할 수 ±Ù. ǳ전
²개정 2014. 1. 7.Ǵ

제16조(고유ù별정보의 Ĉ리) Ö행정안전¬장관ä 법 제
11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공ȇ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
활동실적 정보를 수ï(자원봉사활동 관Ã 사무를 수행
하  ̄Ù른 ÞÝ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à로¬터 제공İ¯ 
Òá를 포÷한Ù)ㆍǂ장ㆍ보유ㆍ가공ㆍ제공(자원봉사
활동 관Ã 사무를 수행하  ̄Ù른 ÞÝ행정기관의 정보시
스템à로 제공하¯ Òá를 포÷한Ù)하¯ 사무를 수행
하기 위하여 ĭ가ǅ한 Òá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
제19조제1호 â¯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Č호 â¯ Ą
국인등록Č호(이하 이 조에서 Ƕ주민등록Č호등Ƿ이라 한
Ù)가 포÷Ć 자ĝ를 Ĉ리할 수 ±Ù. <개정 2014. 11. 
19., 2017. 7. 26.>

 ë행정안전¬장관 â¯ 지방자치단체의 장ä 법 제14조
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ǟ 가ý에 관한 사무를 
수행하기 위하여 ĭ가ǅ한 Òá 주민등록Č호등이 포÷Ć 
자ĝ를 Ĉ리할 수 ±Ù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
26.>ǳ본조신설 2014. 7. 7.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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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기본법
ǳ법Ǡ 제14839호, 2017. 7. 26., ê법개정Ǵ

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
ǳ대þ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ê법개정Ǵ

제17조(한국자원봉사협의회) Ö자원봉사단체  ̄전국 단위의 
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Å진하기 위한 ÙÚ Û 호의 활동을 
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Ǚ할 수 ±Ù.

 1. 회원단체 간의 협° 및 사업 지원
 2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Î보 및 국제Éõ
 3. 자원봉사활동과 관ÃĆ 정책의 개é 및 조사ㆍ연구
 4. 자원봉사활동과 관ÃĆ 정책의 µ의
 5. 자원봉사활동과 관ÃĆ 정보의 연계 및 지원
 6. Ë Ÿ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Ã하여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로¬터 위탁İä 사업

 ë한국자원봉사협의회  ̄법인à로 한Ù. 
 í한국자원봉사협의회¯ 정관을 ´성하여 행정안전¬장
관의 인가를 İĿ 등기÷à로ƍ 설ǙĆÙ. <개정 2014. 
11. 19., 2017. 7. 26.>

 î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ä 대þ령령à로 정한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¯ 
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±
àº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
할 수 ±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Ö국가기관 및 지방
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±Ù. 이 Òá 자
원봉사센터를 법인à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
위탁하여 운영하여Ā 한Ù.

 ë제1항 đ단에도 ĭ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Ģġ적à로 
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Ù고 인정할 Òá에¯ 국가기관 
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±Ù.

 í국가¯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ĩ 수 ±
도록 적Ȍ Ƈ°하여Ā 하º, 지방자치단체¯ 자원봉사센
터의 운영에 필요한 Ò비를 지원할 수 ±Ù.

 î자원봉사센터 장의 자č요µ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
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ä 대þ령령à로 정한Ù.

 ǳ전²개정 2014. 1. 7.Ǵ
제20조(ȍø)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

따른 정치활동 등의 Ė지 의무를 위반한 Òá에¯ 「공
직À거법」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ȍø을 적용한
Ù.ǳ전²개정 2014. 1. 7.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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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¦·구'(K부 주M�

고R시사TQ지S의T

UV시사TQ지S의T

UW시사TQ지S의T

XY시사TQ지S의T

ZRW시사TQ지S의T

동W[시사TQ지S의T

\[시사TQ지S의T

]Z시사TQ지S의T

^원시사TQ지S의T

시_시사TQ지S의T

a`시사TQ지S의T

a]시사TQ지S의T

aR시사TQ지S의T

RW시사TQ지S의T

Rcb사TQ지S의T

여W시사TQ지S의T

d`시사TQ지S의T

e인시사TQ지S의T

의f\시사TQ지S의T

이[시사TQ지S의T

gW시사TQ지S의T

ch시사TQ지S의T

Y[시사TQ지S의T

iZ시사TQ지S의T

j]시사TQ지S의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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